
업무분장규칙 개정 신구대비표

현 행 개 정 개정사유

제11조(일반대학원) 대학원은 일반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  1. ~ 26. (생  략)

  ② <신  설>

제11조(일반대학원) ① 대학원은 일반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  1. ~ 26. (현행과 같음)

  ② 대학원 소속 대학원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 (신설 

2025.10.22.)

   1. 대학원 발전전략에 따른 대학원혁신 기본계획 수립 

   2. 대학원혁신 교육·연구 체제 개발 및 운영

   3.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학술연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
   4.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등 대학원 관련 국고사업 업무 수행

   5. 대학원혁신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평가 지원

   6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

-직제규정 개정(2025.8.14.)
에 따른 관련 규칙 개정
(대학원 산하 대학원혁신
센터 신설)

제12장 특별기구

제43조(기관생명윤리위원회)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   1. 인간대상연구, 인체유래물연구 및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 심의과제 접수 

및 지원

   2. 인간대상연구, 인체유래물연구 및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 심의 회의 제반 

업무

   3. 생명윤리교육 기획 및 지원

   4. 문제발생 연구 조사⋅감독 기획 및 지원

   5. 타기관 협약 체결 및 관리

   6. 전자심의시스템 계약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

   7. 주무관청 평가·인증 관련 업무

   8. 기타 위 각 호에 수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

제12장 특별기구

제43조 <삭제 2025.10.22.>

-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직제 

개정사항 반영 

(특별기구→총장직속기구

로 이동)



현 행 개 정 개정사유

제10장 총장직속기구

<신  설>

제10장 총장직속기구

제40조의1(기관생명윤리위원회)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

분장한다.

   1. 인간대상연구, 인체유래물연구 및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 심의과제 접수 

및 지원

   2. 인간대상연구, 인체유래물연구 및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 심의 회의 제반 

업무

   3. 생명윤리교육 기획 및 지원

   4. 문제발생 연구 조사⋅감독 기획 및 지원

   5. 타기관 협약 체결 및 관리

   6. 전자심의시스템 계약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

   7. 주무관청 평가·인증 관련 업무

   8. 기타 위 각 호에 수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

   [본조신설 2021.12.29.]

   [제43조에서 이동 <2025.10.22.>]

<신  설>
부   칙 <기획팀-1426호 : 2025.10.22.>

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신설


